
｢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｣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출일자: 2025년 10월 2일

  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  다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일

  라. 상정일자: 2025년 10월 16일

               제2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             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  가. 제안 설명자: 도시건설국장 변 상 용

  나. 제안이유

  ❍ 구미시 소재 낙동강 둔치 내 「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」 추가 

조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캠핑장의 효율적인 통합 

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함 

  다. 주요내용

  ❍ 제명 변경

    ㆍ (당초)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    ㆍ (변경) 구미시 낙동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

  ❍ 목적,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

  ❍ 캠핑장 추가 조성에 따른 시설 사용 관련 정비(안 별표 1∼5)

  ❍ 띄어쓰기 정비(안 제8조∼제10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) 

  라. 참고사항

  ❍ 관계법령

    ∙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, 제153조, 제156조, 제16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 ❍ 본 조례안은

    ∙ 구미시 소재 낙동강 둔치 내「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」

(고아읍 괴평리 1123번지 일원) 추가 조성에 따라 관련 조례를 

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 ❍ 검토 결과,

    ∙ 안 제1조에 관리·운영의 범위를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

캠핑장으로 규정하고, 안 제2조에서는 추가 조성된 「구미 

낙동강 제2캠핑장」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

별표1에서 별표5를 수정하였음.

    ∙ 캠핑장의 주요시설이 증가하여 주민들이 편익을 볼 수 

있을 것으로 보임.

    ∙ 다만, 양호동에 위치한 기존의 「구미캠핑장」과 고아읍 



괴평리에 위치한 신규 캠핑장인 「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」의 

구분이 어려워 캠핑장 개장 초기에는 시민들의 혼선이 

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홍보 등을 철저히 

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

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   략

5. 토  론  요  지: 

    ∙ 일반 구미시민이 ‘카라반’에도 시설 사용료 감면을 

적용받는 것에 비해 다자녀 가정, 장애인 등의 대상은 

‘카라반’에는 감면 혜택이 없어 확대가 필요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

    ∙ 주중의 경우 캠핑장의 시설 중 평상의 이용율이 타 시설 

대비 낮으므로, 비성수기의 주중같은 경우 예약을 받지 

않고 무료로 개방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

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.

    ∙ 구미캠핑장과 구미 낙동강 제2캠핑장을 연결하는 내부

도로가 없어 시설이용객이 캠핑장을 이용하기에 불편을 

초래함. 내부 연결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

바람.

7. 심  사  결  과: 수정가결


